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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추진방안 >
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

 1그룹 시설

유흥시설
(유흥주점,
단란주점,
클럽,(나이트)
,감성주점,
헌팅포차)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(1~4단계)

▪고정된 아크릴판 앞에서 노래 부르기(1~4단계)

▪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(1~3단계)
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
(클럽, 나이트 8㎡당 1명)

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
(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/2~3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24시이후 운영제한 ▪22시이후 운영제한 ▪22시이후 운영제한
-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

헌팅포차는 집합금지

콜라텍
무도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(1~4단계)

▪음식 섭취,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(1~4단계)

▪시설면적 8㎡ 당 1명 ▪시설면적 10㎡당 1명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24시이후 운영제한 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

홀덤펍‧
홀덤

게임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공용물품 이용하는 경우 손소독 또는 장갑 착용(1~4단계)
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당 1명 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24시이후 운영제한 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

 2그룹 시설

식당·
카페

(일반음식, 
휴게,제과)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(1~4단계)

▪춤추기 금지, 테이블 간 이동 금지, 음악소리 대화가 들릴 정도 유지(1~4단계)

▪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
설치(50㎡이상 시설) (1~4단계)

▪공용집게, 접시,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
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유지(1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24시이후 
포장배달만 허용 ▪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(3~4단계)

노래
(코인)
연습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▪음식 섭취 금지 (1~4단계)
▪개별 방마다 이용 후 30분 이상 환기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
▪운영시간 제한× ▪24시이후 운영제한 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

목욕장업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음식섭취 금지 및 발한실·탕에서 대화 자제(1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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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
▪수면실 운영금지(2~4단계),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(2m 거리두기)
▪공용물품(드라이어, 빗 등) 사용 자제(1~4단계)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

실내
체육
시설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▪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▪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(3단계~4단계 : 수영장 외 샤워실 사용금지)
▪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, 물품 소독하기
▪시설면적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
 -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

▪22시이후 운영제한

▪(체육도장) 
상대방과 직접 
접촉이 일어나는 
운동(겨루기, 대련, 
시합 등) 제한(권고)

▪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
복식경기 및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
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

▪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
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
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

▪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
최대 2시간 이내,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
1.5배(예:실내풋살 15명) 초과 금지, 
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

▪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 
샤워실 운영금지

▪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
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
샤워실 운영금지

▪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㎞ 이하 유지·안내
  샤워실 운영금지

방문
판매 
등을 
위한

직접판매
홍보관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▪음식제공·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(1~4단계)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당 1명(2~4단계)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(3~4단계)

 3그룹 시설

학원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▪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▪좌석 한칸 띄우기
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

또는 시설면적 4㎡ 당 
1명 (좌석 없는 경우)

▪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
시설면적 6㎡ 당 1명 
(좌석 없는 경우)

▪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
(좌석 없는 경우)

▪(관악기, 노래학원) 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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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
▪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영화관·
공연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온라인예매자는 제외)(1~4단계)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

▪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, 침방울 튀는 행위(떼창,육성응원 등)금지(1~4단계)

▪좌석 띄우기없음
▪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
▪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독서실·
스터디
카페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지정구역 외 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▪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결혼식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(식당,뷔페)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, 
8인 이상 테이블은 4인단위 칸막이 설치, 공용집게, 접시,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
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(1~4단계)

▪개별 결혼식당 
웨딩홀별 4㎡ 당 1명

▪개별 결혼식당100인 
미만 + 웨딩홀별 4㎡ 
당 1명 

▪개별 결혼식당 50인 
미만 + 웨딩홀별 
4㎡ 당 1명 

▪친족만 허용

장례식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착용(1~4단계)

▪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(1~4단계)
  공용집게, 접시,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
▪빈소별 4㎡ 당 1명 ▪빈소별 100인 미만 
+ 4㎡ 당 1명

▪빈소별 50인 미만 
+ 4㎡ 당 1명 ▪친족만 허용

이미용업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▪종사자 대화 자제(면도, 메이크업 등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)(1~4단계)
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놀이
공원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, 이용 전,후 손소독 하기(1~4단계)

▪줄설 때 사람 간 1m 간격두기(1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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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
▪입장인원 제한× ▪수용인원의 70% ▪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워터
파크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금지,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줄설 때 사람 간 1m 간격두기(1~4단계)

▪샤워실에서 한칸 띄워 사용(1~4단계)

▪입장인원 제한× ▪수용인원의 50% ▪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오락실·
멀티방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음식섭취 금지(1~4단계)

▪(멀티방)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)(1~4단계)

▪시설면적 6㎡ 당 1명 ▪시설면적 8㎡ 당 1명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상점
마트

백화점
(300㎡
이상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

▪이용자 간 2m(최소1m)유지,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
  1m거리두기 불가 판단 시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 취할 수 있음(1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카지노
(외국인
카지노
제외)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(1~4단계)

▪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 (1~4단계)

▪수용인원의 50% ▪수용인원의 30% ▪수용인원의 30% ▪수용인원의 30%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
PC방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(1~4단계)

▪음식섭취 금지 (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)(1~4단계)

▪좌석 띄우기없음 ▪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

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운영시간 제한× ▪22시이후 운영제한
 기타시설

스포츠
경기

(관람)장

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(1~4단계)

▪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(1~4단계)

▪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(1~4단계)

▪사전예약제 운영권고,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, 함성·응원금지(1~4단계)

▪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(1~4단계)

▪(실내)경기장 
수용인원의 50%

 (실외)수용인원의 70%
 

▪(실내)수용인원의 30%
 (실외)수용인원의 50%

▪(실내)수용인원의 20%
 (실외)수용인원의 30%

▪무관중 경기

경륜장
경정장 ▪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(1~4단계)




